
유해 화학물질 불법영업 157건 적발
환경부 , 1- 6월 위반율 3.6% … 무등록에 관리기준 위반 5 1개소 고발

2002년 상반기 유독물질 무등록 및 관리기준 위반율이 3.6%로 2001년 위반율 3.7%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

났다.

환경부에 따르면, 2002년 상반기 중 시·도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당초 점검목표의 1.45배에 달하는 4416회의

유독물 영업자 지도·점검을 실시해 3.6%에 상당하는 157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의법

조치했다.

유독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을 취급한 종로이화학, 정진화학공업 등 8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고발

조치했고, 최근 2년간 관리기준 위반사항이 2회 지적된 한산특수 등 3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함께

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.

유독물 관리 점검실적 및 위반 조치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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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( ) 안은 개선명령,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병과한 업소수

또 잠금장치 미설치,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미비치, 방류벽 미설치 등 시설·장비기준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

동양제철화학, 섬진산업 등 40개 영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개선명령,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했

다.

이밖에 유독물 유출시 응급조치와 신고를 미이행한 서해화공약품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,

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관리대장 미작성 및 2001년 영업실적 미보고 등이 지적된 극동화학, 기아운수, 이에

스케미컬 등 7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.

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별 처분기준

무등록 영업 고 발 영업실적 미보고 경고 및 과태료
관리기준 위반 개선명령 및 고발* 관리대장 미작성 경고 및 과태료

변경등록 미이행 경고 및 고발 유독물 유출 응급신고 미이행 영업정지 및 과태료
시설기준 위반 개선명령(일부 고발가능)*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

폐업 미신고 과태료 교육불참 과태료

* 2차는 영업정지

위반사유 중 상당수는 유독물 관리의 기본사항인 관리대장 미기록, 유독물 실적보고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

유독물 분야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부족이 위반의 주원인인 것으로 해석됐다.

환경부는 전국 시·도 및 지방환경청에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도 및 사전홍보·교육을 실시

할 것을 지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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